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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해양사고는 사람이 해양에서 선박을 목적에 맞도록 운항

하면서 항로, 선박, 해상상태, 운항자 등의 영역에 존재하는 

†leeseokmal@korea.kr, 064-720-2608

위험을 인지하고 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허용 리스크를 초

과하여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Lee, 2014), 국제사회

에서는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를 중심으로 안전한 해상운송을 위해 다양한 해상안전대책

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해양사고로부터 인명의 안전, 선박 및 

해사안전감독관 지도·감독 이의신청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이석말*†

* 해양수산부 제주해양수산관리단 해사안전감독관

A Study on Improvement Options of Objection Procedure 

in the Supervision and Guidance of Maritime Safety Supervisors

Seok-Mal Lee*†

* Maritime Safety Supervisor, Jeju Maritime Management Division, Ministry of Ocean and Fisheries, 60932, Korea

요    약 : 세월호 사고 이후 내항선 분야의 해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사안전감독관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들은 선박에 대한 정

기 및 수시 지도·감독 중 선박의 시설 분야에서 중대한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시정이 완료될 때 까지 선박의 항행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항행정지명령은 내항선박에 대하여 해사안전감독관이 행사하는 강장 강력한 규제행위의 일종이다. 선박의 안전과 해양환경보

호를 위한 해사안전감독관에 의한 내항선박의 지도·감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각 지방해양수산청

의 선박에 대한 규제의 정도는 이를 집행하는 사람에 따라 다소의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며, 집행과정에서 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발생

할 수가 있다. 지방해양수산청에 의한 선박의 억류는 선박운항 상의 지체를 가져오기 쉽고, 용선계약의 정지에 의하여 선박의 소유자는 

많은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사안전법에서는 해사안전감독관에 의한 항행정지명령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

신청과 같은 불복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도·감독의 근거가 되는 해사안전법 상에 개인

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당한 항행정지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통한 권리의 구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핵심용어 : 항행정지, 항만국통제, 출항정지, 이의신청, 권리구제

Abstract : After the Sewol ferry disaster, the maritime safety supervisor system was introduced to strengthen maritime safety control for coastal vessels. 

If any critical defect is found in vessel facilities during periodical or occasional guidance and supervision on a vessel, a maritime safety supervisor takes 

an administrative measure: detention of the vessel until it has been completely corrected. The detention order is one of the most powerful regulations 

exercised by a maritime safety supervisor. It would not be an overstatement to say that the guidance and supervision conducted by a maritime safety 

supervisor is very important for the safety of a vessel and protection of the maritime environment. However, the regulatory level of each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toward vessels may vary with the enforcers, and an individual’s intentional act or negligence might occur during the execution 

process. Detention of a coastal vessel by the Regional Office of Ocean and Fisheries can easily lead to delayed navigation, and a vessel owner may 

suffer economic loss from suspension of a charter party. Nevertheless, the Maritime Safety Act does not prescribe filing a petition for objection to the 

measure of detention order by a maritime safety supervisor. To overcome this problem, therefore, the objection procedure under the Maritime Safety Act 

has to be reformed to reclaim a right against an inappropriate detention order measure caused by an individual's intentional act or negligence through 

a formal objection.

Key Words : Navigation Suspension, Port State Control, Detention, Objection, Relief of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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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의 안전 그리고 자국의 항만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는데(Chung, 2003), 그 중 하나가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 PSC) 제도1)이다. 

우리나라는 이 항만국통제 제도에 더하여 2014년에 해사

안전감독관(이하 ‘감독관’) 제도를 추가로 도입하였다. 이는 

같은 해 4월 16일 인천을 출발하여 제주도로 향하던 청해진

해운 소속의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병풍도 인근해상에서 

침몰되는 해양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내항선 분

야에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

이다. 

당시의 이 사고로 인해 수학여행 중인 학생을 포함한 탑

승객 476명 가운데 172명만이 구조되고 300여명의 인명이 

안타깝게 희생되었다(Choi, 2014). 

이 제도의 도입으로 탄생한 감독관은 전국의 지방해양수

산청에 배치되어 국적내항선박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

을 수행한다. 이들은 지도·감독 중 선박의 시설 분야에서 감

항성2)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이 시설의 

보완이나 대체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선박에 대하여 항행정

지명령을 내림으로써 해양사고 예방활동을 하고 있다. 

선박의 안전과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감독관에 의한 내항

선박의 지도·감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아

니할 것이다. 그러나 각 지방해양수산청의 선박에 대한 규

제의 정도는 이를 집행하는 사람에 따라 다소의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며, 집행과정에서 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발

생할 수가 있다. 

감독관에 의한 항행정지명령은 선박의 입장에서는 운항

지체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행정지명령에 대하여 이의

신청과 같은 불복의 절차를 「해사안전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개인의 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부당

한 항행정지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

심판 청구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에 의하지 아

니하고는 선박소유자의 권리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1) 항만국통제란 항만국이 자국의 관할해역애서 해상안전을 도모하고 

해양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자국의 항구에 기항하는 외국적 선박

을 대상으로 선박의 안전기준, 선원의 근로조건 및 선원의 운항능력 

등이 국제기준에 적합한지를 점검하여 이에 부적합하다는 기준미달

로 판명될 경우,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규정을 위반하였을 시 입·출

항을 규제하고 국제기구에 당해 선박의 결함정보를 보고하는 등 불

이익한 처분을 행사하는 제반행위를 말한다(Clarke, 1994).

2) 해상화물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으로 하여금 발항당시 선박이 항해 

중에 예상되는 통상의 위험을 극복하고 운송물을 목적항까지 안전

하게 운반하는데 적합한 상태를 일컫는다. 선박의 감항성은 선박 그 

자체가 항해에 감내할 수 있는 능력, 당해 항해를 수행하는데 지장

이 없도록 일체의 인적·물적 준비를 할 수 있는 운항능력, 그리고 선

박이 운송물의 수령, 운송과 보존을 위하여 적합하고 양호한 상태로 

둘 것의 세 가지로 나뉜다(Yu and Song, 2009).

이 논문은 선박소유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유사 이의신

청 제도로서 항만국통제관의 출항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제

도를 고찰하여 감독관의 항행정지명령 처분에 대한 이의신

청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2. 항행정지명령의 의의와 기준

2.1 항행정지명령의 의의

「해사안전법」상의 항행정지3)란 어떤 사유로 인해 당해 

선박이 정상적인 항해를 하지 않도록 항만에 정박시키거나, 

항만의 안벽 등 계류시설에 매어 놓은 상태에 있도록 하는 

것이다(제2조 제22호). 이 법은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해사안전관리의 적정한 시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

여 해양수산부에 해사안전감독관을 두고(제58조 제2항), 정

기 또는 수시로 선박이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를 검

사하게 하거나 해사안전관리 상태를 확인·조사 및 점검하는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다(제58조 제1항). 

또한 이들 감독관으로 하여금 지도·감독 결과 해양사고의 

발생빈도와 경중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

독대상인 선박의 소유자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① 선박 시

설의 보완이나 대체, ② 소속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

시, ③ 소속 직원의 근무시간 등 근무환경의 개선, ④ 그 밖

에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의 개선 등과 같은 4가지 분야

에 대하여 개선명령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59조 제1항). 

또한 이들 개선명령 중 상기 ①과 관련한 것은 이 시설의 보

완이나 대체가 완료될 때까지 선박의 항행정지를 함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제59조 제2항) 해사안전관리의 철저를 통

한 해양사고 예방활동을 하고 있다. 

항행정지명령은 내항선박의 안전관리에 있어서 감독관이 

행사하는 가장 강력한 규제행위의 일종이다. 이러한 항행정

지명령은 적법성의 요건이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외부에 표현함으로써 효력을 발행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를 구속한다. 

3) 우리의 해사안전관련법에서는 항행정지와 동일한 의미로 출항정지 

또는 항해정지가 같이 사용되고 있다. 예컨대 「선박안전법」은 외

국선박에 대해서는 출항정지(embargo)의 용어가, 국적선박에 대해

서는 항해정지(navigation suspension)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반

면에 「해사안전법」은 외국선박 및 국적선박의 구분 없이 모두 항

행정지(navigation suspension)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 주요 

해운국인 영국이나 국제해사협약 및 아시아·태평양항만국통제협력

체에서는 출항금지(ship shall not sail) 또는 억류(detention)라는 용어

가 사용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외국선박에 대해서는 출항정지

detention)를 국적선박에 대해서는 항행정지(navigation suspension)라

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는 「선박안전법」과 이 논문에 인용된 선행

연구자들의 논문에서 외국선박에 대해서는 모두 억류나 항해정지라

는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 하고 출항정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과 외국선박과 국적선박과의 구별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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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선박의 소유자는 이러한 명령을 지킬 공법상의 의

무가 생기며, 항행정지명령을 내린 감독관도 이를 철회하거

나 취소하지 않는 한 이 명령에 구속된다(Park, 2007). 만약 

선박의 소유자가 항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임의로 출항할 

경우에 해양수산부장관은 행정상 직접강제4)로 선박의 출항

을 저지하거나 출항한 선박에 대하여 벌칙을 가할 수도 있

다.5)

항행정지로 인하여 선박의 운항이 중단되면 결함에 대한 

시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운항손실이 발생하므로 선박소

유자 뿐만 아니라 선박소유자와 계약을 맺은 용선주 및 화

주 등 선박운항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사법상의 다

툼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즉 화물운송계약은 선박의 정상적인 운항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선박의 매매계약을 체

결한 후, 선박을 인도하는 항구에서 선박의 항행이 정지되

면 선박소유자로부터 선박을 매수한 이해관계자는 선박을 

바로 사용할 수가 없어 이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6)

게다가 해당선박의 선원들은 선박의 유지보수 미흡 등의 사

유로 회사로부터 책임추궁을 당할 수도 있다.7)

2.2 항행정지의 기준

감독관의 지도·감독에 의한 항행정지의 기준은 국내법인 

「해사안전법」에서 선박 시설의 보완이나 대체가 필요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즉 선체, 기관, 돛대, 통신설비, 배수

설비, 조타설비, 계선설비, 양묘설비, 구명설비, 소방설비, 거

주설비, 위생설비, 항해설비, 화물의 적부설비, 하역설비, 전

기설비, 컨테이너설비, 승강설비, 냉동, 냉장설비 등에서 보

4) 「행정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행정상 직접강제는 행정청이 

직접 실력행사를 통하여 행정법상의 의무를 실현시키는 수단이다

(Kim, 2004).

5) 현행의 「해사안전법」에서는 항행정지명령을 위반하고 출항한 선

박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06조 제16호). 이러한 벌칙은 해당하는 위반

행위자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조문의 벌금형을 

가하도록 하는 양벌주의를 택하여 항행정지명령에 대한 엄격한 준

수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

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109조).

6) 케이프사이즈형(13만톤급) 선박이 건화물(dry bulker)을 적재하고 호

주 Newcastle항에서 중국 Zhoushan 항 사이를 운항할 시 2018년 평

균운임이 10.92달러였다. 즉 13만톤을 적재한 선박이 이 구간을 운항 

시 총 운임이 1,419,600달러(한화 16억원 상당, 2019년 4월 5일 기준 

KEB하나은행 매매기준 환율인 1달러당 1,127원 적용)에 이른다

(KOBC, 2019).

7)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제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해상충돌예

방법(海上衝突豫防法)」의 제39조에서 “...... 선원의 상무 또는 특수

한 상황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경과에 대하

여 선박, 선장 또는 선원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여 

선원의 고유한 업무에 대한 수행의무를 선원에게 담보하고 있다

(Park, 2015).

완이나 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하

여 선박의 안전운항을 저해할 경우 항행정지가 되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항만국통제에 의한 출항정지의 기준은 국내법적

으로는 「선박안전법」 및 「해사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국제해사기구에서 일종의 지침으로서 

항만국통제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국제해사기구 총회결의

(IMO Res.) A.1052(27)에서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선박안

전법」에서는 항만국통제 결과 선박의 구조·설비 및 선원의 

선박에 대한 운항지식 등과 관련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선박 및 승선자에게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제68조 제4항)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사안전법」은 보다 구체적으로 당해 선박의 크

기·종류·상태 및 항행기간을 고려할 때 항행을 계속하는 것

이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불러일으키거나 해양환경 보전

에 장애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제55조 제2항). 

한편 국제해사기구 총회결의(IMO Res.) A.1052(27)에 따르

면 선박에서 식별된 결함이 출항정지 처분을 할 만큼 충분

하고 심각한지의 여부를 결정할 경우에, 항만국통제관은 선

박이 적절하고 유효한 증서를 가지고 있는지, 최소승무원정

원증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지의 여부

를 평가해야 한다. 

또한 점검 중에 선박과 선원들이 예정된 항해와 관련하여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지, 화물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

는지, 기관실은 안전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주기관, 타기, 소

화설비, 오염방지설비 등이 적절하게 보수 및 정비되고 있

는지, 퇴선은 안전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지, 복원성은 적

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조난상황에서 통신설비는 적절하

게 유지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평가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출

항정지가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항만국통제에 있어서는 국제기준 및 국내법에

서 출항정지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반면에 감독관

의 지도·감독에 있어서는 선박 시설의 보완이나 대체가 필

요한 경우로 항행정지의 기준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유사 이의신청 제도

이의신청이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해 

권리가 침해된 자가 처분한 행정청에 다시금 불복을 제기하

여 권리의 구제를 강구하는 절차이다(Park, 2014). 전통적 행

정법이론에서 행정구제의 대상은 행정행위론을 중심으로 

한 권력작용만을 위주로 하였기 때문에 비권력적 행정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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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는 거의 소외받아 왔다고 해

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는 근대입헌국가에서는 개인의 권익침해에 대

한 구제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요청이며 실

질적 법치국가주의를 뒷받침하는데 절대적인 전제가 됨은 

물론이다(Park, 2011).

따라서 개인의 권익침해가 예상되는 행정처분에 대해서

는 법률에 맞게 행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부당한 행정처분

에 대해서는 권리의 구제를 위한 이의신청 제도가 필수적이

라 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유사 이의신청 제도로서 항만국통제관의 출

항정지에 대한 국내법적인 이의신청 제도 및 영국의 중재위

원 제도와 아시아·태평양항만국통제협력체의 출항정지재심

위원회 제도에 대하여 고찰하고 감독관의 항행정지명령 처

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1 우리나라의 이의신청 제도 

우리나라는 항만국통제관이 수행한 출항정지에 대하여 

「선박안전법」과 「해사안전법」에서 이의신청의 근거와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다. 즉 「선박안전법」에서는 외국선

박의 소유자가 항만국통제 후 항만당국의 시정조치명령 또

는 출항정지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해당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불복사유를 기재하여 해양수

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68조 

제5항), 또한 「해사안전법」에서도 외국선박 감독에 따른 

출항정지명령 또는 국적선박의 특별점검 시행 시에 발견된 

결함사항에 대하여 시정·보완명령이나 항행정지명령에 불

복하는 선박소유자는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

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제60

조 제1항). 

이와 같은 불복의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해양수산부장관

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최대 90일 이내에 당해명령의 

위법 및 부당여부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한다(「선박안전법」 제68조 제6항 및 「해사안전법」 제60

조 제2항). 이러한 불복의 처리절차에 관해서는 「선박안전

법」과 「해사안전법」에서 동일한 절차를 두고 있다. 

한편 우리의 「선박안전법」과 「해사안전법」은 위에서 

기술한 이의신청과는 별개로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인

한 권리침해 및 손해에 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

한 구제방법도 마련되어 있어 선박소유자의 권리구제를 강

화하고 있다. 즉 「선박안전법」은 외국선박의 소유자가 이

의신청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조사결과에 불복하는 경

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8조 

제7항). 다만 「선박안전법」은 이 경우에도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신청하는 불복에 대한 1차적인 이의신청의 절차를 거

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해사안전법」은 제60조 제1항부터 제3항까

지는 「선박안전법」과 동일하게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60조 제4항에서는 이의

신청 여부와는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8) 뿐만 아니라 「해사안전법」은 외국선박 

및 국적선박 소유자 모두에게 행정심판의 청구나 행정소송

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청구자 또는 소송제기자의 

범위를 국적선박의 소유자까지 확대하고 있다. 

다만 「해사안전법」은 이의신청의 근거를 별개의 조항으

로 분리해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박안전법」에 비해 

다소 체계화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동일한 의미이지만 

항만국통제에 의한 출항정지의 용어 대신에 외국선박감독과 

항행정지라는 용어를 새로이 사용하고 있다(Kim, 2014a).

3.2 아시아·태평양항만국통제협력체의 이의신청 제도 

이사아·태평양항만국통제협력체(이하 ‘항만국통제협력체’)

의 출항정지재심위원회(Detention Review Panel: DRP) 제도는 

출항정지를 명령한 국가의 항만당국이 당해선박의 관련자

로부터 1차적인 이의신청을 수용하지 아니할 경우, 이 항만

국통제협력체의 사무국을 경유하여 관련당사자 소속의 회

원국을 제외한 다른 회원국의 전문가그룹에게 2차적인 심사

를 요청하는 것이다. 즉 항만당국과 선박의 소유자라는 분

쟁당사자 간의 국내적 다툼에서 벗어나 있는 공정한 제3자

에게 재심사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항만국통제협력체의 이러한 제도는 사법절차와는 다른 

형태이나 이의신청은 1차적인 구제제도, 출항정지재심위원

회 제도는 일종의 2차적 구제 제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항만국통제협력체의 「아시아지역 항만국통제에 관한 양해

각서(Memorandum of Understnading on PSC in the Asia-Pacific 

Region)」의 제1-1-3.15조에서는 회사 또는 회사의 대리인이 

항만국의 출항정지에 대하여 출항정지재심위원회에 이의신

8) 「행정소송법」 제18조에서의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

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다른 법률에서 당해 처분

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

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심판이 같은 조 제2항의 단서, 예컨대 행정심

판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처분의 집

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

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등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고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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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appeal)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천명하여 이 제도의 법

적근거를 확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항만국통제협력체의 「항만국통제 매뉴얼

(PSC Manual)」의 제3.1-8조에서는 「출항정지재심위원회지

침(Guidelines for the Detention Review Panel)」을 별도로 제정

하여 이의신청의 상세절차를 두고 있다. 

결국 항만국통제협력체의 출항정지재심위원회 제도는 출

항정지와 관련하여 항만당국과 당해선박 관련자와의 분쟁9)

에 대하여 제3자인 다른 회원국으로 구성된 출항정지재심위

원회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분쟁의 검토를 통하여 이의

신청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하여 당해 항만당국에 권

고의견을 제시하는 절차이다. 

위의 항만국통제 매뉴얼에 따르면, 항만당국의 출항정지 

결정에 불복하는 선박의 회사, 기국, 선급은 출항정지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항만국통제협력체 사무국에 전

자우편을 통하여 재심사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0)

이후 사무국에서는 항만당국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

구하고 15일 이내에 절차 및 기술적인 측면의 적합성을 고

려하여 30일 이내에 최종요약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이 보고서를 각 당사자 및 당사자가 속한 국가에 통

보하고 항만국통제협력체의 전 회원국에 회람시키게 된다. 

검토 결과 출항정지재심위원회에서 신청자(선박 관련자) 측

의 의견을 지지하면 출항정지 처분을 한 항만당국에 재검토

를 요청하게 된다. 

9) 우리나라 항만에서도 항만국통제에 의한 출항정지와 관련하여 항만

당국과 선박 관련자와의 사이에 분쟁이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① 1996년 1월 28일 Torino호(쌍용해운이 용선한 노르웨이 국

적의 유조선으로 1996년 1월 7일 사우디아라비아 주아이항에서 원

유 268,220톤을 적재하고 울산항에 양하하기 위하여 욕지도 남방 25

마일 해상에서 정박 대기하였던 선박)가 선체노후로 인하여 5번 화

물창 선저부분이 점식되어 지름 2센티미터의 파공이 발생하여 약 

350톤의 유류가 해상에 유출되자 울산항 입항여부를 결정하기 위하

여 해양수산부의 선박안전진단 실시 및 항만국통제 실시로 약 3일간

의 지연이 발생한 Torino호 사건, ② 1997년 3월 10일 울산지방해양

수산청에서 중국 국적의 4,987톤의 선박에 승선하여 항만국통제를 

실시한 결과 26가지의 결함이 발견되어 출항정지 조치가 내려지고 

위 선박은 결함사항 수리를 위해 예정보다 출항지 지연되어 양하지

인 중국에 늦게 입항한 Huang Hua Quan호 사건, ③ 1997년 1월 15일 

인천항에 계류 중인 중국 국적의 3,687톤의 Yong Fao호에서 항만국

통제관이 승선하여 선박서류 확인 및 운항요건에 대한 질문 도중 선

장의 불성실한 태도와 더불어 항만국통제관의 하선을 요구하여 출

항정지 조치를 취한 후 선박소유자로부터 선장에 대한 징계 조치계

획과 항만당국의 통제에 따를 것을 통보함에 따라 운항이 지체된 

Yong Fao호 사건 등에서 항만국통제의 출항정지 조치에 대하여 선

박 관련자와 항만당국 간의 분쟁이 발생하였다(Lee, 2011).

10) 사무국에서 재심신청이 접수되면, 회원국인 호주, 캐나다, 홍콩, 일

본,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러시아 및 싱가폴을 대상으로 

공식국가명의 알파벳순서의 순번에 따라 3개 회원국의 전문가들로 

패널을 구성한다. 이 때 분쟁당사국은 제외 된다(「PSC Manual」, 

§3.1-8-7). 

그러나 「항만국통제 매뉴얼」에서도 천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현재의 출항정지재심위원회 제도의 가장 큰 단점은 이 

위원회의 최종결론이 구속력이 없으며(not legal binding), 민

사소송에 있어 금전보상청구의 근거로도 사용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제3.1조 제8-12항). 이와 같은 효과의 근본적인 이유

는 양해각서에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항만국통제협력체는 

법적기속력이 없는 일종의 신사협정(gentleman’s agreement) 정

도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Lee and Lee, 2011).

3.3 영국의 이의신청 제도 

영국의 항만국통제관은 위험할 정도로 안전하지 못한 선

박(dangerously unsafe ship)에 대하여 출항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상선법(Merchant Shipping Act 1995: MS Act 1995)」

으로부터 부여받고 있다(제95조 제1항). 

항만국통제관이 이러한 선박에 대하여 출항을 정지시키

고자 할 경우 그 선박의 선장에게 선박이 위험할 정도로 안

전하지 못하게 되었고,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출항정지 통지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제95조 제2항). 이 

경우 당해 선박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항만당국에 의해 허

용이 될 때까지 출항이 정지되게 된다. 

영국은 이와 같이 항만국통제관에 의해 선박이 출항정지

가 될 경우에 당해 선박의 선장 또는 선박의 소유자가 항만

당국의 출항정지명령에 대항할 수 있는 불복의 절차를 같은 

법 제96조에서 마련하고 있다. 

즉 항만당국의 출항정지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

에 그 명령에 대하여 선박소유자 측과 항만당국 모두가 동

의한 중재위원(arbitrator)에게 재결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지

만 재결의 요구가 있을 때 중재위원이 그렇게 하도록 명령

하지 않는 한, 진행 중인 출항정지명령을 중지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제96조 제1항, 제2항). 

한편 중재위원은 신청인의 재결요구에 대하여 재결을 할 

경우 정당한 근거(valid basis)에 따라 출항정지 통지가 적절

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상황에 적합하게 통지서를 

수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항정지를 취소할 수도 있다

(제96조 제4항). 그리고 출항정지 통지와 관련하여 항만국통

제관의 결정에 정당한 근거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중재위원은 출항정지의 결과로 발생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 

항만당국이 선박소유자에게 배상하도록 재결할 수 있다(제

97조 제1항). 

영국은 이러한 중재위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사안전 

분야 및 법조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자만이 중재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그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즉 

선장이나 기관장으로서 적절한 자격을 보유하거나 그러한 

자격과 동등한 자격의 증서를 가진 자, 조선기술자, 해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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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항만 분야에서 특수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경력자 또는 

상당한 기간의 법조경력자(제264조 제6항)에 한해 중재위원

의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고도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4. 이의신청 제도의 개선방안 

항행정지는 선박의 운항일정에 지체를 불러오기 쉽고, 용

선계약의 해지에 의하여 선박의 소유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선박의 소유자가 감독관의 부당한 항

행정지명령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

련을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를 제시하기로 한다. 한편 선박

의 소유자를 너무 두텁게 보호할 경우 지도·감독을 직접 시

행하는 감독관은 업무수행에 있어 다소 위축될 수가 있다. 

이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보호를 강화할 경우 감독관의 보호

조치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는 바 이에 대해서도 검토하

기로 한다. 

4.1 선박소유자의 이의신청 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이의신청이란 위법이나 부당한 행정작용으로 인해 권리

가 침해된 자가 그 처분을 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당해 행위

의 취소를 구하는 절차임은 전술한 바 있다. 「행정심판

법」은 행정심판을 개괄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법에서 이의신청을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의신청은 인정

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의신청의 대상인 처분청이 자기가 수행한 행

위에 대하여 재심사하도록 하는 일반법은 없기 때문이다

(Hong, 2014). 그러나 감독관의 지도·감독에 대한 이의신청은 

관련 법규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서론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선박의 항행정지는 선박소유

자의 입장에서는 운항지체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

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다. 이 경우 선박의 소유자는 대

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항만국통제에 있어서 국제사회는 

통상 선박의 소유자에게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어 항만국통

제관의 출항정지조치가 정당했는지에 대하여 재검토를 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당한 출항정지로 인한 선박의 지체에 대해

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

다. 예컨대 해사안전 및 오염방지 협약의 대부분은 항만국

통제의 근거를 마련하면서 동시에 부당한 처분에 대한 구제

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즉 「해상인명안전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SOLAS)」에서는 항만국통제를 행하는 

경우 선박이 부당하게 억류되거나 지체되지 아니하도록 가

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당하게 억류

되거나 지체되는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손실 및 손상에 대

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천명하고 있다(제1장 

제19-f 규칙). 또한 「해양오염방지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Ships: MARPOL)」에서도 유사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제7조). 

이와 같이 선박의 소유자에게 이의신청의 기회를 부여하

여 행정조치의 적합성 여부를 재검토 하는 것은 사회정의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행

정이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되게 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 

확보와 행정서비스의 품질향상을 가져오게 한다(Park, 2007).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자유로운 오늘날에 있어서는 법적

체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아니하면 거래의 안전을 확보할 수

가 없다. 이에 따라 주요 해운 국가인 영국에서는 앞에서 기

술한 바와 같이 부당한 항행정지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의 권

리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공정한 절차로서 이의신청 등과 같

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선박의 안전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감독관에 의한 지

도·감독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도·감독에 의

한 규제의 정도는 이를 수행하는 사람에 따라 다소의 개인

차가 존재할 수 있으며, 수행과정에서 개인의 고의 또는 과

실이 발생할 수 있다. 감독관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부당한 

항행정지명령은 선박의 운항일정에 지체를 불러오기 쉽고, 

용선계약의 해지에 의하여 선박의 소유자에게 심각한 경제

적 손실이 초래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관에 의한 항행정지명령에 대하

여는 이의신청과 같은 선박소유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불복

의 절차를 관련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감독관의 내린 항행정지명령에 대해서도 선박소

유자 등의 신속한 권리의 구제를 위하여 구체적인 절차가 

포함된 이의신청의 근거를 「해사안전법」상에 마련하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4.2 항행정지재심위원회 제도의 도입  

선박의 소유자는 감독관의 지도·감독에 따른 항행정지명

령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

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예컨대 행정심판의 심판청구 기간은 천재

지변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이다(「행정심판법」 제27조). 

뿐만 아니라 재결이나 소송을 담당하는 심판위원이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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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선박운항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므로 재결이나 판결에 

정확성과 타당성에 의문이 생길 우려가 높다. 이러한 사유

로 인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선박소유자에게는 실질

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측면이 많다.

따라서 감독관이 내린 항행정지명령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신속한 권리의 구제를 위하여 이의신청 절차의 구체적인 개

선방안으로서 항행정지재심위원회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즉 전술한 국제적인 재심절차인 항만국통제협력체의 출

항정지재심위원회 제도와 주요해운국인 영국의 중재위원 

제도 및 우리의 내항여객선의 운항관리규정을 심사하는 운

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와 같이 각 지방해양수산청에 독립적

인 항행정지재심위원회를 설치하는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

져야 한다. 

감독관의 결정에는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될 수 있으

므로 다양하고 공정한 시각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

요가 있는 바, 이 항행정지재심위원회가 감독관이 처분한 

항행정지명령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심사를 하도록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 재심 과정에서 재심위원회는 감독관과 선

박소유자의 입장을 모두 청취한 후 항행정지명령의 타당성

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시 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최

종결론을 내리게 되며, 감독관은 이 의견에 따라 집행하도

록 한다.11)

이 경우 재심은 임의적 절차로 하여 추후 시법심사가 가

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당사자가 재심의 판정에 승복

할 경우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제3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당사자 간의 분쟁해결에도 

불구하고 문제되는 사안에 관해서는 제소권 등의 사법적인 

쟁송수단을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즉 당사자 간의 분쟁해결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송상 화해

와 달리 당사자 사이에서만 합의와 모순되는 주장을 더 이

상 할 수 없는 것으로(Kim, 2001) 이해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합의라 하더라도 강행법규에 위반되면 그 합의

사항은 무효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11) 우리의 「지방세기본법」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이의

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여부에 관

한 사항,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등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제41조). 이때의 심의위원은 공무원

위원 외에도 외부의 전문가인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법학·회계·부동산평가학을 교수하는 조교수 이상의 외부위촉위원으

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하며 부위

원장은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위원인 실장·국장·본

부장(시·군·구의 경우에는 실장 또는 국장)이 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8조). 2012년 기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외부위촉위원 

구성은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조세관련 교수 등

의 외부 전문가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초자치단체 46.9%, 광역자

치단체 73.7%에 이르렀다(Kim, 2014b).

이의신청의 처리에 대한 재심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

려면 재심위원회는 이를 조사 또는 판정하는 조직은 감독관

과는 전혀 별개인 다른 독립된 조직이어야 한다. 예컨대 내

항여객선의 안전관리체제인 「운항관리규정」은 선박운항

관리자, 선박검사기관의 선박검사원 등으로 구성된 독립적

인 운항관리규정심사원회가 심사를 하도록 「해운법」에서 

규정하고 있다(제21조의5).12)

뿐만 아니라 재심위원은 선박 운항에 대한 지식 및 법적 

지식을 갖춘 자로서 구체적인 자격을 대통령령이나 부령 등 

하위규정에서 정하도록 하여 재심위원회의 신뢰성과 전문

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선박은 고도의 자본집약적 시설물로서 잠시만 운항이 지

체되어도 큰 손실이 발생한다. 따라서 항행정지재심위원회

에 재심을 청구할 경우에는 지도·감독의 장소가 국내의 항

만임을 고려하여 항행정지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에 할 수 있도록13) 하되, 청구에 대한 재심위원회에 의한 심

사의 결과는 30일 이내에 통보하여 신속한 권리의 구제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14)

이는 항만국통제에 따른 출항정지명령 또는 시정보완명

령의 불복에 대한 이의신청의 결과를 90일 이내로 통보해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신속한 구제절차라 할 수 있다.15)

그러나 이러한 사후적인 권리의 구제절차는 최후적 수단으

12) 「해운법」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는 각 지방해양수산청

별로 해사안전감독관, 선박운항관리자, 선박검사원 및 그 밖에 여객

선의 운항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양수산

부장관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4인 이상 10인 이

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심사위원장은 호선하며, 심사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해운법 시행령」 제12조의2). 

13)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해 해상의 선박과 육상(회사) 간의 통신은 위

성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을 통해 수시로 가능

하므로 항행정지명령 처분 당시의 상황은 거의 실시간으로 회사로 

보고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통신환경으로 인해 선박이 항해 

중에도 회사와의 통신은 항시 가능하고, 관련되는 자료의 수집과 

검토 및 이의신청까지의 결정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내항선박은 지도·감독의 장소가 국내일 뿐만 아니라, 지도·감독을 

수행하는 감독관도 우리나라 사람이므로 처분 내용의 이해도 및 관

련 자료의 습득도 외국선박보다도 용이하다 할 것이다. 한편 일본

의 행정불복심사법(行政不服審査法) 제18조에서도 처분에 대한 심

사청구 기간을 처분을 안 날의 다음날로부터 2개월로 정하고 있다.

14) 「운항관리규정」은 운항개시일 14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고(「해

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해양수상부장관은 「운항관리규정」

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해운법 시행령」 제12조의2). 즉 「운항관리규정」의 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의 신청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

료하도록 하고 있다.

15) 「행정심판법」 제4조에서는 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

복절차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절차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

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별한 행정불복절

차를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Kim,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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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며(Park, 1999), 행정기관이 먼저 

스스로 행정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려는 자세의 정립이 매우 

중요하다.  

4.3 해사안전감독관 보호 제도의 근거 마련

위에서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감독관의 항행정지명령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이의신청 제도의 개

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즉 감독관의 항행정지명령에 불복하

는 선박소유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해사안전법」상에 

이의신청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신속한 구제를 위한 

이의신청의 제도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서 항행정지재심

위원회 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분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감독관이 내

린 항행정지명령이 과연 타당한 가에 대한 가치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감독관이 항행정지명령을 내릴 경우에는 

예정된 항해일정 등을 감안하여 제반 법령 및 행정규칙 등

을 참고하여 전문가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해사안전감독

관 핸드북」 제4.7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관의 판단에도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선박소유자 등 이해관계

자들의 불복도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하겠다. 선박

소유자의 불복이 성공하여 감독관의 항행정지명령이 취소

되거나 부당한 지체에 따른 국가배상이 이루어지면 감독관

은 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즉 감독

관의 직무 수행 중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가 있었을 경우 직

무위반 또는 태만으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국가공무

원법」 제78조). 

행정적인 책임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경제적 손실이 큰 

변상책임이다. 「국가배상법」에 의한 국가의 대위책임 후 

국가의 구상권 행사에 따라 감독관에게 변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국가배상법」 제2조).16) 이에 따라 경제력

이 약한 감독관은 업무 수행에 큰 부담을 안을 수 있으며, 

이러한 부담은 감독관의 소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연결될 수

도 있다. 그러나 「해사안전법」에서는 감독관의 경제적 보

호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감독관의 공적업무 수행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의 

해소를 위해 위험분산의 방법으로 감독관의 책임을 제한하

는 제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감독관의 책임을 제

한하는 방법으로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구상권 행사에 대한 책임을 일정한도액으로 제한하

는 것이다. 

16)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대판 1996.2.15., 95다38677)에서 「국가

배상법」의 입법취지로 볼 때,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중대한 과실이

나 고의가 있을 경우 피해를 입은 자는 공무원에 대하여 직접 배상

의 청구도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선박의 크기에 따라 항행정지에 따른 선박소유자를 포함

한 이해관계자들의 손해액도 커지는 점을 감안할 때 「상

법」에 의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제도(제769조)와 같이 

선박의 총톤수에 일정한 금액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책임

의 한도액으로 정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인 감독관의 위치를 고려할 때 감독관이 부담

하는 책임제한의 액수는 선박을 소유하고 기업을 운영하는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액수17)의 1할 이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공무원의 급여수준, 국민소득, 공무원의 행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등에 따라 책임제한의 액수를 변경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금액은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위

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5. 결 론

지금까지 항행정지의 의의와 항행정지의 기준, 항만국통

제에 의한 유사한 이의신청 제도 및 해사안전감독관이 내린 

항행정지명령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이

의신청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감독관의 지도·감독은 해양안전의 확보 및 해양오염방지

의 수단으로서 국적내항선박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해사안

전관리의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다. 감독관의 지도·감독의 확

대에 따라 감독관에 의한 내항선박의 항행정지 건수는 연간 

50여 건씩 발생하고 있다. 

선박이 항행정지가 될 경우 선박의 소유자는 정박료, 선

박검사기관의 검사료, 선박의 수리비, 용선계약의 해지, 금

융비용 등 기타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 밖에 비금전적 손해로서는 기업 이미지의 실

추에 따른 영업적인 손실의 발생과 해당선박이 관리주의 대

상선박으로의 등록으로 인하여 향후 감독관의 집중관리에 

따른 항행정지의 위험성이 증가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감독관의 항행정지명령은 선박의 입장에서는 

운항의 지체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행정지명령에 대하

여 이의신청과 같은 불복의 절차를 관련법에서 규정하지 않

고 있어 선박소유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

한 실정이다. 

따라서 과실이나 고의에 의한 감독관의 부당한 항행정지

명령의 처분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이의

17) 3만 톤인 선박의 경우 상법 제770조 제3호에 의한 채권의 선박소유

자의 책임제한 액수는 약 80억원이다(국제통화기금의 1 특별인출권 

기준하여, 500톤까지는 167,000 SDR, 500톤부터 3만톤까지는 매톤

당 167 SDR을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3만톤인 선박의 책임제한 액

수는 5,093,500 SDR이다. 2019년 2월 21일 기준 1 SDR은 약 1.39달

러, 1달러는 약 1,127원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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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의 근거를 「해사안전법」상에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감독관의 항행정지명령에 대한 선박소유자로부터

의 이의신청 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항행정지재심위원회 등

과 같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별도의 기관을 각 지방해양수산

청에 설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신속한 심사가 이루어지도

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한편 감독관의 항행정지명령에 대하여 선박소유자가 지

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으로 대항할 경우 감독관

은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부담으로 인한 감독관의 소극적인 업무 수행

의 예방과 공적업무 수행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의 해소를 

위해 감독관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개선

이 필요하다. 

이러한 선박소유자의 이의신청을 통한 권리의 보호와 감

독관의 보호에 관한 법제의 정비는 부당한 항행정지명령과 

같은 흠결이 있는 규제행정에 대하여 실효적 구제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은 물론 규제자와 피규제자 간에 상호 

균형을 이루어 행정객체인 선박의 권리보호에 보다 더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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